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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. 5. 26. 서울특별시장 제출

2. 회부일자: 2026. 5. 27.

3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36회 정례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(2026. 6. 12. 상정·의결)

Ⅱ. 제안설명 요지 (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)

1. 제안이유

가. 본 사업은 기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사업포기 후 2017년

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이사회 의결(의안번호 572호) 및 시의회 본회의

의결(제274회)에 따라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였으나,

나. 이후 주거지보전사업(임대주택) 추진 주체 변경(市 부지매입,

市 자체사업→SH 시행, 市 일괄매입) 및 기존 주거지보전사업에

대한 市 투자심사 결과(´22.5.13., PI: 0.07, B/C: 0.287)에의

한 市 주거지보전사업 추진 미확실성 등의 사유로 타당성 재검토 대

상으로 통보되었음.

다. 이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(통합단지)으로 사업타당성 재검토



및 공사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였고, 사업시행 확정을 위해

「지방공기업법」제65조의3(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)에 따

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공사명: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공사

2) 위 치: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0-3번지 일원

3) 사업추진방식: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단독시행

4) 지역지구: 제2종 일반주거지역, 특별건축구역

5) 건축면적(건폐율): 73,676.37㎡(48.6%)

6) 연면적(용적률): 598,980.95㎡(222.24%)

7) 공사규모: 지하9층~지상35층

8) 시설용도: 공동주택 3,178세대(분양2,613/임대 565),

근린생활시설, 기반기설(공공청사,도로,공원,녹지)

나. 사업타당성 검토

1) 총 사업비: 1조 9,340억원

- 사업비항목: 용지비 5,570억원, 건축비 9,807억원, 조성비

613억원 등

- 재원조달: 자체조달 3,185억원(시공사 공사비 부담 포함),

잔여재원 분양수익금 충당

2) 재무성 분석(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점)

- 순현재가치(FNPV): 93,256 백만원



- 수익성 지수(PI): 1.053

- 내부수익률(FIRR): 7.65%

3) 재무성 분석(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점)

- 순현재가치(FNPV): 17,431 백만원

- 수익성 지수(PI): 1.123

- 내부수익률(FIRR): 8.98%

4) 경제성 분석(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점)

- 순현재가치(NPV): -506,469 백만원

- 편익/비용 비율(B/C Ratio): 0.72

- 내부수익률(IRR): 2.80%

Ⅲ. 검토보고 요지 (윤은정 수석전문위원)

○ 이 동의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(이하 “SH”)가 `17년부터 사업시행자

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중계본동(백사마을)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

여1) 사업 방식 변경(`24.주거지보전사업 병행→통합단지)에 따른 타당성을

재검토하고 「지방공기업법」제65조의32)에 따라 다시 의회의 동의를

구하고자 하는 사항임.

1) ‘(1874)서울주택도시공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동의안’
→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(`17.기준, `20.개정: 500억원 이상)
· 제출일/제출자 : 2017.6.2./서울특별시장 (회부 2017.6.8.)
· 안건심사일 : (상임위) 2017.6.16., (본회의) 2017.6.29.
· 심사결과 : 원안가결
※ ‘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’에 따라 총 사업비가 5,770억원 → 1조 9,340억원
으로 20%(`24.3.개정: 30% 이상) 이상 증가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시의회
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2)「지방공기업법」제65조의3(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)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
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(이하 “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”라 한다)하여 지방자치단체
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

○ ‘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’은 `0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, `09년 주택재개발

정비구역으로 지정3)되었으며, `09년 당초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

공사였으나 `12년 서울시 주거지보전계획(주거지보전구역 42,773㎡)에 따라

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포기를 결정(`16. 1.)한

바 있음.

구 분 `09.5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(기정) `12.6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(변경)

주거지역 190,317㎡ 188,900㎡ (측량결과 반영)

계 130,003㎡ 139,360㎡

주택
획지

A1 49,074㎡ 96,587㎡
A2 40,483㎡ - (A1에 편입)

A3 40,446㎡ 42,773㎡ (주거지보전)

건폐율
·

용적률
등

A1 27%이하 / 200%이하
* 최고 20층/높이59m(평균 15층)

30%이하 / 200%이하
* 최고 20층/높이60m(평균 16층)

A2 27%이하 / 200%이하
* 최고 20층/높이59m(평균 15층)

-

A3 27%이하 / 200%이하
* 최고 19층/높이56m(평균 15층)

별도 계획 수립 예정

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

총세대수 2,758세대
(일반 1,461세대, 임대 630세대)

1,720세대
(일반 1,720세대)

지구단위계획

○ 이후 `16. 1월 도시정비법 개정4)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

3)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(서고 제2007-490호, `08.1.3.)
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(서고 제2009-99호, `09.5.28.)

4)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[시행 2016. 7. 28.] [법률 제13912호, 2016. 1. 27., 일부개정]
◇개정이유
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사업절차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
업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의 건축을 허용하고,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을
도지사로부터 시장, 군수로 이양하며, 기부채납에 대한 현금 납부를 허용하고,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



에는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할 수 있게 되고, 해당 조건을 적용

하여 `17년 본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5) 사업성

확보가 가능해졌으며(PI=1.02, B/C=0.95), 주민 동의(동의율 75.23%) 및

시의회 의결(`17.6.)을 거쳐 SH가 도시정비법 제26조6)에 따른 공공시행

자로 지정(`17.7.)되었음.

○ SH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, `22년 서울시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진

행한 결과 주거지보전사업의 사업방식 변경(건설형 임대7)→매입형 임대8)), 사

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사업성이 부족(PI=0.07, B/C=0.29)한 것으로 나타

났고,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재

검토 의견을 통보9)받은 것으로 확인됨.

요건을 완화하며,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는 국ㆍ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할 수 있
도록 함.

5) `16.11.∼`17.3.(5개월) :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

6)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6조(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)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
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
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8.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
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.(후단, 단서 생략)

7) 서울시가 직접 부지매입 및 건설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

8) SH가 부지매입 및 건설 후 서울시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

9) 2023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결과 알림(행안부 재정정책과-2307호, 2023.6.9.)

□ `08.01.03. :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(서고 제2007-490호)

□ `08.04.24. 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변경 결정 고시(市)

□ `09.05.28. :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(서고 제2009-99호)

□ `09.06.11. :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(LH)(노원구 고시 제2009-25호)

□ `12.06.21. : 중계본동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(서고 제2012-159호)

□ `16.01.21. :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(LH)(노원구 고시 제2016-4호)

□ `17.03.16. :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(재무성, 경제성 보통, PI=1.02, B/C=0.95)
□ `17.06.29. : 시의회 의결(제274회 임시회) - ‘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’

□ `17.07.06. :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(SH)(노원구 고시 제2017-73호)

□ `22.05.13. : 서울시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(PI=0.07, B/C=0.29)



- 이후, 서울시와 SH는 주거지보전구역을 공동주택 용지로 통합(통합단지)하

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서울시에 타당성 재검토의 면제를 요청하였

으나 서울시는 재검토 대상임을 알렸고, `25. 4월 통합단지 타당성 재

검토에 착수, `25. 8월에는 정비계획의 변경을 고시함.

□ `25.04.03.~`25.12.19. : 지방공기업평가원사업타당성검토(재무성, 경제성보통, PI=1.05, B/C=0.72)

□ `25.04.23. : 2025년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(결과: 수정·조건부가결)

□ `25.08.21. :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고시(서고제2025-454호) ▶ 주거지보전구역 폐지

- 참고로, 이번 동의안에 따른 통합단지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 3,178세대

를 건설하게 되며,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총 565세대로 재개발임대주택

480세대 및 기부채납분으로 확보되는 임대주택 85세대10)임.

10) 서울시는 기부채납으로 확보되는 임대주택 85세대를 장기전세Ⅱ 유형으로 검토 중임.

구 분 기존(`17.6월 최초 의회 상정) 변경(`26.6월 이번 의회 상정)

소재지 노원구 중계동 30-3 일원

부지면적 188,900㎡ 187.951.7㎡

공동주택
용지

96,587㎡
* 주거지보전구역 42.773㎡ 별도

151,545.3㎡

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, 특별건축구역

건폐율 18.24% 48.6%

용적률 199.0% 222.24%

총세대수 1,785세대 3,178세대
(분양 2,613세대, 임대 565세대)

건축규모 지하2층, 지상20층 지하9층, 지상35층

지구단위계획



- 통합단지에 대한 타당성은 `17년 타당성 검토 당시 PI 1.02이었으나 재검

토 결과(용역기간 : `25.4.~`26.12.)에서 재무성은 소폭 상승(PI=1.02→1.05)한

것으로 확인됨.

- 다만, 경제성은 하락(B/C=0.95→0.72)하였는데, 이는 주택(일부) 및 근린생

활시설을 분양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기관인 지방공기업평

가원 내부 기준에 따라 40년간 임대를 가정해 임대료와 관리비 편익을

산정하여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11).

구 분 기존(`17.6월 최초 의회 상정) 변경(`26.6월 이번 의회 상정)

사업비 741,455 백만원 2,140,348 백만원

재무성

FNPV 10,929 백만원 93,256 백만원

PI 1.02 1.053

FIRR 8.32% 7.65%

경제성

NPV (32,873백만원) (506,469백만원)

B/C 0.95 0.72
IRR 5.09% 2.80%

○ 반면, 전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별도로 사업시행자인 SH 기준에

서 재무성을 자체 분석해 본 결과는, SH 사업비부담액이 1,326억원(토

지보상비 등)으로 이에 대한 회수금액은 1,430억원(이자 포함), 준공 시점에

11) SH 내부 경제성 분석에서는 유형별(임대, 분양) 수익, 주거안정편익, 주택공급편익 등을 고려하
여 산정한 결과 B/C가 1.39로 산정됨.

조감도



사업시행수수료12) 415억원 등 수익성(PI)은 1.12, 내부수익률(IRR)은

8.98%로 나타남.

구 분 계 기투자 2025 2026 2027 2028 2029

지
출

계 145,423 81,705 53,460 2,595 3,040 3,210 1,413
사업비부담액 132,624 80,139 52,486 - - - -

인건비 6,226 1,566 974 1,432 828 820 605
법인세 6,573 - - 1,163 2,212 2,390 808

수
입

계 184,483 1,202 3,191 3,979 134,613 - 41,497
사업비회수액 142,986 1,202 3,191 3,979 134,613 - -
사업시행수수료 41,497 - - - - - 41,497

재무성 분석
수익성 지수(PI) 1.123

내부수익률(FIRR) 8.98%
※ 불변금액 기준, 실제 사업진행 시 SH 선지출 사업비에 대하여 분양대금 발생 후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회수하는 구조이나, 

지방공기업평가원 분석 시 매년 이전년도 누적차입금에 대한 이자(3%) 및 당해연도 증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(1.5%)를 
회수하는 것으로 가정함. 이에 따라 분양대금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도 사업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작성

< SH 기준 재무성 분석 결과 >
(단위 : 백만 원)

○ 종합하면, 본 동의안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

20% 초과(`24.3. 지평원 지침 개정 전) 증가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에 대해 시

의회의 재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기존 주거지보존계획(저층주택단지)을 아

파트 위주의 공동주택 단지로 변경함으로써 사업 타당성이 개선되었으며,

장기간 지연되어 온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

의 동의는 필요한 실정임13).

- 추가적으로, SH는 `17년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정비계획 수립, 사업시

행계획인가, 관리처분계획인가, 이주 및 철거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

를 지속 추진해 온 만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

12) 사업시행약정서에 따라 공사비(조성공사비 포함)의 4%이며 사업비가 증가될수록 수수료도 커짐.

13) 이 동의안은 중계본동 사업이 이미 착공 신고(`25.5.28.)된 상황에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, 최초
계획 변경 검토(`23.3. SH투자심사실무위원회 재심사) 이후 타당성 재검토 면제 협의(`23.6.∼`24.6.),
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(∼`25.2.),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재검토(`25.4.∼`25.12.), SH투자
심사위원회 개최(`26.3.), 이사회 개최(`26.4.)등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됨.



공시행자로서 일정관리와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,

원주민 재정착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

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Ⅴ. 토론요지 : 없음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

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동의안

의 안
3735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

1. 제안이유

가. 본 사업은 기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사업포기 후 2017년

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이사회 의결(의안번호 572호) 및 시의회 본회의

의결(제274회)에 따라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였으나,

나. 이후 주거지보전사업(임대주택) 추진 주체 변경(市 부지매입,

市 자체사업→SH 시행, 市 일괄매입) 및 기존 주거지보전사업에

대한 市 투자심사 결과(´22.5.13., PI: 0.07, B/C: 0.287)에

의한 市 주거지보전사업 추진 미확실성 등의 사유로 타당성 재검토

대상으로 통보되었음

다. 이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(통합단지)으로 사업타당성 재검토

및 공사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였고, 사업시행 확정을 위해

「지방공기업법」제65조의 3(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)에

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 가. 사업개요

1) 공사명: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공사

2) 위 치: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0-3번지 일원

3) 사업추진방식: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단독시행

4) 지역지구: 제2종 일반주거지역, 특별건축구역



5) 건축면적(건폐율): 73676.37㎡(48.6%)

6) 연면적(용적률): 598980.95㎡(222.24%)

7) 공사규모: 지하9층~지상35층

8) 시설용도: 공동주택 3,178세대(분양2,613/임대 565),

근린생활시설, 기반기설(공공청사,도로,공원,녹지)

나. 사업타당성 검토

1) 총 사업비: 1조 9,340억원

- 사업비항목: 용지비 5,570억원, 건축비 9,807억원,

조성비 613억원 등

- 재원조달: 자체조달 3,185억원(시공사 공사비 부담 포함),

잔여재원 분양수익금 충당

1) 재무성 분석(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점)

- 순현재가치(FNPV): 93,256 백만원

- 수익성 지수(PI): 1.053

- 내부수익률(FIRR): 7.65%

2) 재무성 분석(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점)

- 순현재가치(FNPV): 17,431 백만원

- 수익성 지수(PI): 1.123

- 내부수익률(FIRR): 8.98%

3) 경제성 분석(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점)

- 순현재가치(NPV): -506,469 백만원

- 편익/비용 비율(B/C Ratio): 0.72

- 내부수익률(IRR): 2.80%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(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)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: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정비사업본부성환/김주성(☎3410-7481/7482)


